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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①

②

①

②

　

폐 질 등　 　 　 가 산 지 수

내지1 4　 월 액 4 　

내지5 8　 　　　월 액 3

내지9 12 　　　월 액 2 　

내지13 14 월 액 1 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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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측량 점 성과 고시

산시 고시 제 호2009-34

피 보석리 남산천 소하천공사 편 할에 따른 적측량

점 설치에 하여 적 근점 점(20 ) 측량성과를 적 시행규칙

제 조 제 항 규정59 2 에 거 다 과 같 고시 합니다.

년 월2009 4 20

산 시

적측량 점 평 각 종횡선수치
소 설치년월 측량성과

보 소칭 호 X( )ｍ Y( )ｍ

적 근점
적공사( ) 51163 273573.15 187660.16 피 월하. 786-2 2009.4.6 산시청

정보과
“ 51164 273682.59 187529.02 피 월하 산. 108-2 “ “
“ 51165 273691.90 187435.95 피 보석 산. 92-3 “ “
“ 51166 273564.46 187239.00 피 보석. 167-1 “ “
“ 51167 273510.73 187094.90 피 보석 산. 104-1 “ “
“ 51168 273617.37 186976.22 피 보석. 770-2 “ “
“ 51169 273780.15 186928.3 피 보석 산. 82-6 “ “
“ 51170 273896.62 186831.98 피 보석 산. 119-3 “ “
“ 51171 274080.87 186750.67 피 보석. 114-4 “ “
“ 51172 274142.15 186662.92 피 보석. 765-8 “ “
“ 51173 274144.10 186538.20 피 보석. 103-3 “ “
“ 51174 274085.56 186445.98 피 보석 산. 27-5 “ “
“ 51175 274057.54 186212.89 피 보석. 765-1 “ “
“ 51176 274088.51 185925.07 피 보석. 452-20 “ “
“ 51177 274082.41 185638.80 피 보석 산. 6-26 “ “
“ 51178 274077.51 185454.71 피 보석 산. 4-5 “ “
“ 51179 274129.93 185333.56 피 보석 산. 1-6 “ “
“ 51180 274107.58 185127.3 피 미원. 1037-13 “ “
“ 51181 274307.69 184949.46 야 보. 1143 “ “
“ 51182 274293.56 184728.19 야 보. 1155 “ “

하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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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측량 점 성과 고시

산시 고시 제 호2009-35

나포 상리 천 정비사업 회현 정 경 정리 사업

에 따른 적측량 점 설치에 하여 적삼각보조점 점 과 적(4 )

근점 점(31 ) 측량성과를 적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규정59 2 에 거

다 과 같 고시 합니다.

년 월2009 4 22

산 시

적측량 점 평 각 종횡선수치
소 설치년월 측량성과

보 소칭 호 X( )ｍ Y( )ｍ

적삼각보조점 보197 268139.16 176220.27 회현 정. 606-34 2009.4.7 산시청
정보과

“ 보198 266591.97 176255.54 회현 월연. 653 “ “

“ 보199 266083.67 175568.39 회현 월연. 580 “ “

“ 보200 267374.92 175522.68 곡. 766-1 “ “

적 근점
적공사( ) 51044 281977.31 187221.08 나포 상. 831 2009.2.9 “

“ 51045 281787.53 187059.68 나포 상. 907 “ “

“ 51046 281523.41 187076.71 나포 상. 908 “ “

“ 51047 281341.83 187078.01 나포 상. 926 “ “

“ 51048 281360.66 186803.40 나포 상. 854 “ “

“ 51049 281203.16 186711.69 나포 상. 447-2 “ “

“ 51050 280990.80 186603.60 나포 상. 434--2 “ “

“ 51051 280860.17 186720.40 나포 상. 857 “ “

“ 51052 280897.91 186899.74 나포 상 산. 251-4 “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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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고시 제2009-36

고 시

○ 시계 시 사업에 하여 계 에 한( ) 제 조에 거88

실시계 가하고, 같 제 조 규정에 하여 다 과 같 고시하91

○ 계 는 산시청 시계 과 에 비 하고 해 계 에게( 450-4447)

보 니다.

2009. 04. .

산 시

사업시행지 미룡동 번지 일원 산북동 일원1. : 556-5 945-3

사업 종 적 규2. ,

사업 시
결정조 실시계 가

비 고
폭 원
(m)

연
(m)

폭 원
(m)

연
(m)

적
( )㎡

미룡동 원당
개 공사 2-746 8 1,360 8 1,260 10,080

계 10,080

시
결정조 실시계 가

비 고폭 원
(m)

연
(m)

폭 원
(m)

연
(m)

적
( )㎡

삼양 미콘~

미 학 간

개 공사

2-701 8 253 8 62 507

2-702 8 257 8 8 296

2-703 8 152 8 25 286

2-704 8 100 8 96 852

2-705 8 238 8 8 356

3-429 6 129 6 116 810

합 계 개 노6 6~8 1,613 6~8 1,322 20,6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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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3.

사업시행자 주소 산시 동 로1) : 8

사업시행자 명 산시장 도시계획과장2) : ( )

사업착 공 일4. :

미룡동 원당마 진입로 개- : 2007. 12. 27 ~ 2010. 12. 31.

-삼양 미콘 미 학 간 개~ : 2008. 12. ~ 2010. 12. 31.

사용 또는 용 토지 등 붙임 참5. :

공공시 등 양 에 한 사항 해당 없6. :

계 게제실 생략7.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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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 토지 미룡동 원당마 진입로 개( )□

순
적
적
( )㎡

편
적
( )㎡ 주 주 내

1 미룡동 659-9 33 33 농수산

2 미룡동 663-2 43 43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3 미룡동 556-5 15 15 허철 산시미룡동 원룸304

4 미룡동 568-19 0.6 0.6 승만 경 남양주시 600-15

5 미룡동 568-19 0.4 0.4 승
남양주시 600

강 타 101/801

6 미룡동 573-4 83 83 강 식 정 166

7 미룡동 577-46 전 59 59 점 산시미룡동산 향 차3 1118

8 미룡동 658-2 전 9 9 래 천 항 주 강102/605

9 미룡동 659-10 전 73 73 래 천 항 주 강102/605

10 미룡동 663-3 16 16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11 미룡동 540-1 3 3 원

12 미룡동 635-1 답 89 89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13 미룡동 642-4 11 11 문 산시삼학동 아파트101/403

14 미룡동 644-3 122 122 공식 2

15 미룡동 666-2 7 7 계양 남양주시 강 타600 101
/801

16 미룡동 666-3 답 63 63 계양 남양주시 강 타600 101
/801

17 미룡동 666-4 제 30 30 계양 남양주시 강 타600 101
/801

18 미룡동 666-5 제 33 33 계양 남양주시 강 타600 101
/801

19 미룡동 799-1 3 3 계양 남양주시 강 타600 101
/801

20 미룡동 799-2 53 53 복 산시미룡동799-6

21 미룡동 802-1 36 36 문종

22 미룡동 801-1 23 23 순

23 미룡동 600-1 전 13 13 추상 산시미룡동601-1

24 미룡동 601-2 17 17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25 미룡동 601-3 26 26 추상 산시미룡동601-1

26 미룡동 602 5 5 양 산시미룡동602

27 미룡동 602-1 전 13 13 양 산시미룡동602

28 미룡동 802-12 답 20 20 강동 산시경암동671-17

29 미룡동 572-1 10 10 종 경 시태안 산 248

30 미룡동 573-1 36 36 종 경 시태안 산 248

31 미룡동 577-44 전 26 26 종 경 시태안 산 248

32 미룡동 577-45 24 24 종 경 시태안 산 248

33 미룡동 578-2 23 23 종 경 시태안 산 248

34 미룡동 578-3 답 33 33 종 경 시태안 산 248

35 미룡동 576-1 전 69 69 경 시태안 산 248

36 미룡동 595-10 4 4 순철 산시미룡동595-2

37 미룡동 583-3 전 65 65 한 희 고양시주엽동 문촌6 508/1504

38 미룡동 583-4 전 22 22 한 희 고양시주엽동 문촌6 508/1504

39 미룡동 656-3 38 38 한 수 산시나 동155-6 303/1001

40 미룡동 584-3 전 18 18 만 산시나 동345 109/906

41 미룡동 800-2 답 8 8 점 산시문 동898-16

42 미룡동 800-5 전 21 21 양 1 산시미룡동602

계 1,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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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
적
적
( )㎡

편
적
( )㎡ 주 주 내

43 미룡동 800-6 21 21 민 포시 야미동496-4

44 미룡동 800-15 2 2 점 산시문 동898-16

45 미룡동 800-16 전 2 2 점 산시문 동898-16

46 미룡동 579-2 46 46 양 산시미룡동602

47 미룡동 568-1 46 46 양 산시미룡동602

48 미룡동 579-4 답 114 114 복

49 미룡동 572-3 전 25 25 차종 남시 당 곡동 청143 703-1002

50 미룡동 580-3 답 104 104 산시개정 304

51 미룡동 577-47 33 33 산시미룡동577-39

52 미룡동 598-1 전 13 13 애 산시조촌동 동산연 라동758-2 221

53 미룡동 802-11 30 30 득 산시미룡동507-1

54 미룡동 802-14 96 96 득 산시미룡동507-1

55 미룡동 802-2 194 194 득 산시미룡동507-1

56 미룡동 802-6 답 81 81 득 산시미룡동507-1

57 미룡동 802-8 답 49 49 득 산시미룡동507-1

58 미룡동 803 답 43 43 고 산시월 동4-7

59 미룡동 588-3 전 27 27 동규 산시나 동100-11 202/401

60 미룡동 593-6 전 11 11 동규 산시나 동100-11 202/401

61 미룡동 540-4 답 5 5 숙
파 가락동 가락동95
트 빌103/2202

62 미룡동 643-3 19 19 천 산시미룡동649

63 미룡동 654-2 전 58 58 천 산시미룡동649

64 미룡동 654-10 전 5 5 천 산시미룡동649

65 미룡동 654-11 전 7 7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66 미룡동 655-2 전 2 2 천 산시미룡동649

67 미룡동 655-6 전 38 38 산시 산시조촌동조촌 8

68 미룡동 594-3 128 128 최 산시 산동21-7

69 미룡동 594-4 전 3 3 최 산시 산동21-7

70 미룡동 595-1 전 9 9 최 택 1 산시 암동 아파트333-1 105/501

71 미룡동 595-7 165 165 최 산시 산동21-7

72 미룡동 산58 84 84 한 수 1 산시나 동155-6 303/1001

73 미룡동 656-3 38 38 원
동 동502 1

01/2201

74 미룡동 571-4 5 5 희 산시나 동 아파트155-5 101/1002

75 미룡동 571-6 전 22 22 복 산시미룡동799-6

76 미룡동 571-7 전 90 90 복 산시미룡동799-6

77 미룡동 556-4 답 57 57 복 산시미룡동799-6

78 미룡동 562-5 전 44 44 산시미룡동563-1

79 미룡동 596-5 38 38 수 산시미룡동596-2

80 미룡동 555-4 35 35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81 미룡동 834-38 4 4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82 미룡동 802-11 2.56 2.56
전 역시 정 동640

아파트127/1105

83 미룡동 575-4 답 30 30 수 산시미룡동568-2

84 미룡동 568-18 22 22 신 산시평 동65-18

계 1,847.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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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
적
적
( )㎡

편
적
( )㎡ 주 주 내

85 미룡동 802-13 38 38 순 산시미룡동802-5

86 미룡동 573-5 3 3 강 식 산시 정 166

87 미룡동 660-17 전 24.24 24.24 판 산시수동 경암연주택다동10-4 101

88 미룡동 660-18 전 4.54 4.54 판 산시수동 경암연주택다동10-4 101

89 미룡동 660-19 전 0.3 0.3 판 산시수동 경암연주택다동10-4 101

90 미룡동 660-20 전 13.63 13.63 판 산시수동 경암연주택다동10-4 101

91 미룡동 660-17 전 24.24 24.24 심상곤 산시 암동364-1

92 미룡동 660-18 전 4.54 4.54 심상곤 산시 암동364-1

93 미룡동 660-19 전 0.3 0.3 심상곤 산시 암동364-1

94 미룡동 660-20 전 42.72 42.72 심상곤 산시 암동364-1

95 미룡동 660-17 전 24.24 24.24 산시조촌동 아파트903-2 102/708

96 미룡동 660-18 전 4.54 4.54 산시조촌동 아파트903-2 102/708

97 미룡동 660-19 전 0.3 0.3 산시조촌동 아파트903-2 102/708

98 미룡동 660-20 전 42.72 42.72 산시조촌동 아파트903-2 102/708

99 미룡동 597-3 44 44
수원시 동371
트라 스103/1303

100 미룡동 552-1 17 17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101 미룡동 552-2 전 12 12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102 미룡동 554-1 13 13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103 미룡동 554-2 81 81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104 미룡동 555-1 43 43 정남 산시미룡동555-2

105 미룡동 556-1 66 66 동식 산시나 동 타 101/201

106 미룡동 416-18 57.4 57.4 종 순 산시미룡동주공 차3 304/501

107 미룡동 661-1 361 361 산 학 산시 학 1170

108 미룡동 668-18 725 725 산 학 산시 학 1170

109 미룡동 641-1 11 11 산 학 산시 학 1170

110 미룡동 646-1 10 10 산 학 산시 학 1170

111 미룡동 656 전 17 17 한 수 산시나 동155-6 303/1001

112 미룡동 656-1 493 493 산 학 산시 학 1170

113 미룡동 659-8 34 34 산 학 산시 학 1170

114 미룡동 660-1 33 33 산 학 산시 학 1170

115 미룡동 660-2 72 72 산 학 산시 학 1170

116 미룡동 660-3 45 45 산 학 산시 학 1170

117 미룡동 660-4 63 63 산 학 산시 학 1170

118 미룡동 660-5 165 165 산 학 산시 학 1170

119 미룡동 660-6 454 454 산 학 산시 학 1170

120 미룡동 660-12 43 43 산 학 산시 학 1170

121 미룡동 660-13 82 82 산 학 산시 학 1170

122 미룡동 660-1 3.27 3.27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23 미룡동 660-2 7.18 7.18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24 미룡동 660-3 4.54 4.54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25 미룡동 660-4 6.27 6.27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26 미룡동 660-5 16.54 16.54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계 3,206.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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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
적 적
( )㎡

편 적
( )㎡

주 주 내

127 미룡동 660-6 45.36 45.36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28 미룡동 660-12 4.27 4.27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29 미룡동 660-13 8.18 8.18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30 미룡동 660-17 전 7.27 7.27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31 미룡동 660-18 전 1.36 1.36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32 미룡동 660-19 전 0.09 0.09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33 미룡동 660-20 전 4.09 4.09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34 미룡동 660-7 전 5.27 5.27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35 미룡동 660-8 전 4.63 4.63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36 미룡동 660-9 전 3.18 3.18 경수 천 신흥동 가 신흥아파트3 7-235 107/1905

137 미룡동 562-6 7 7 산시산 동3620-8

138 미룡동 643-4 17 17 문
산시삼학동 아파811

트101/403

139 미룡동 801-6 답 20 20 고 산시월 동4-7

140 미룡동 801-2 281 281 고 산시월 동4-7

계 408.7

합계 6758.77

사용 또는 용 지장 미룡동 원당마 진입로 개( )□

순
물건
종

조
규격

적 또는
수량

주 주 내

1 미룡동 펌프 3.84m2 산시

2 미룡동 568-4 가 64.96m2 신 산시평 동65-18

3 미룡동 595-9 가 69.0m2 순철 산시미룡동595-2

4 미룡동 596-2 가 79.5m2 수 산시미룡동596-2

실 1.5m2

담 6.4m2

5 미룡동 597-1 가 60.75m2 춘 산시미룡동597-1

실 5.75m2

담 16.5m2

6 미룡동 800-5 담 27.75m2 양 산시미룡동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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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 토지 (□ 삼양 미콘 미 학 간 개~ )

순
적
적

( )㎡

편
적
( )㎡

주 내

1 산 동 945-3 전 34 34 산시

2 946-5 전 341 341 〃

3 947-6 전 103 103 〃

4 922-139 9 9
산시 1

식( )
연 33 축 농, 가압

5 922-140 284 284 산시

6 922-142 145 145
산시 1

식( )
연 33

축 농,
수산업 새 고,

가압

7 922-144 전 52 52 〃 〃 〃 가압

8 922-146 전 236 236 정경제원( )

9 922-152 전 30 30 산시

10 922-149 176 176 정경제원( )

11 922-151 전 61 61 〃

12 922-148 전 18 18 산시

13 922-96 10 5 정경제원( )

14 922-103 311 4 〃

15 922-47 393 21 〃

16 922-163 40 40 〃

17 922-162 전 190 190 무( )

18 922-156 전 134 134 산시

19 922-165 전 156 156 무( ) 식

20 922-154 전 139 139 산시

21 922-158 451 451 〃

22 922-160 전 148 148 〃

23 852-1 37 37 〃

24 853-3 293 293 산시 1 산 동 갈 경노원 1

합계 필24 3,791 3,107

사용 또는 용 지장 (□ 삼양 미콘 미 학 간 개~ )

순
물건
종

조
규격

적 또는
수량 주 내

1 922-140 건물 스 트 24.38㎡

2 922-141 건물 스 트 12.53㎡

3 922-140 담 블럭 23.12㎡

4 922-141 담 블럭 7.42㎡

5 922-140 나무 향나무 주5

6 922-146 전 건물 스 트 60.76㎡

7 922-146 전 담 블럭 19.20㎡

8 922-146 전 나무 향나무 주1

9 922-146 전 나무 감나무 주1

10 922-151 전 건물 스 트 46.12㎡

11 922-46 전 건물 스 트 5.60㎡

12 922-151 전 나무 살 나무 주1

13 922-151 전 나무 추나무 주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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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고시 제2009 -37

고 시

○ 시계 시 사업에 하여 계 에 한( ) 제 조에 거88

실시계 가하고, 같 제 조 규정에 하여 다 과 같 고시하91

○ 계 는 산시청 시계 과 에 비 하고 해 계 에게( 450-4447)

보 니다.

2009. 04. .

산 시

사업시행지 신풍동 번지 일원 리 일원1. : 909-85 132

사업 종 적 규2. ,

시
결 실시계

비 고
폭원(m) 연 (m) 폭원(m) 연 (m)

신 동월 @~
산 간도 개 3-78 6 - 6 140 1,020

계 1,020

도
도 개 1-181 10 1,575 10 831 8,493

계 8,493

사업시행3.

사업시행자 주소 산시 동 로1) : 8

사업시행자 명 산시장 도시계획과장2) : ( )

사업착 공 일4. :

신풍동 월명 산 간 도로개- A~ : 2009. 4. ~ 2011. 12. 31.

소도 도로개- : 2009. 4. ~ 2011. 12. 31.

사용 또는 용 토지 등 붙임 참5. :

공공시 등 양 에 한 사항 해당 없6. :

계 게제실 생략7.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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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 토지 신풍동 월명 산 간 도로개( A~ )□

순
적 적 편 적

( )㎡ ( )㎡ 주 주
내

1 동 925-16 학 1,561 21 　 산시 　 　

2 ” 921-158 6 6 　 산시 　 　

3 ” 921-159 35 35 　 산시 　 　

4 ” 921-116 36 36 　 산시 　 　

5 ” 921-156 전 59 59 정 동흥남동 383 　 　

6 ” 921-155 전 1 1 경
시 흥 보라동564

보라 닝사 드
동102 1202

　 　

7 ” 921-151 전 7 7 　 산시 　 　

8 ” 921-154 전 19 19 　 산시 　 　

9 ” 921-152 전 50 50 　 산시 　 　

10 ” 921-150 전 15 15 　 산시 　 　

11 ” 921-122 전 36 36 　 산시 　 　

12 ” 921-161 전 63 63 　 산시 　 　

13 ” 921-6 149 149 　 산시 　 　

14 ” 921-14 102 102 　 산시 　 　

15 ” 921-149 25 25 　 산시 　 　

16 ” 921-65 251 251 　 산시 　 　

17 ” 921-94 전 93 93 　 산시 　 　

18 ” 921-140 전 41 41 　 산시 　 　

19 ” 921-137 전 3 3 삼학동 796-1 　 　

20 ” 921-138 전 56 56 삼학동 796-1 　 　

21 ” 921-136 전 40 40 　 산시 　 　

22 ” 921-74 10 3 양래 동 921-8 　 　

23 ” 921-75 129 7 　 건( ) 　 　

24 ” 956-6 2,450 24 　 건( ) 　 　

25 신 동 909-87 18 18 　 건( ) 　 　

26 ” 909-85 77 77 　 산시 　 　

27 ” 909-78 13 13 　 산시 　 　

28 ” 909-94 63 63 　 산시 　 　

29 ” 909-92 59 59 　 산시 　 　

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 　

합 계 　 5,467 1,372 　 　 　 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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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 지장 신풍동 월명 산 간 도로개( A~ )□

순
소

물건
종류

조
규격

적또는
수량

소
소

리 비 고
성 주 소 성 리내

1 송 동 921-39 전 담 조립식 칸5 판석
송 동
921-39　

　 　 　

　 " " 담 4m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화 실 블 스 트 2.6m2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문 철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수 계량 　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마당포 　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향 주2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주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개나리 3m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석류 철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정화조 정화조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주택(1F) 조적조슬라브 65.3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주택(2F) 조적조슬라브 38.4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화 실 슬라브 3.0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함석스 트 6.3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담 블 25m 　 　 　 　 신규

2 송 동 921-37 담 블 10.3m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마당포 콘크리트 24.7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40 16.1m2 　 　 　 　 신규

3 송 동 921-36 화 실 적 돌스라브 1.44m2 주 　 　 　 　

　 " " 문 철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담 블 11m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마당포 　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돌계단 　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포 나무 주1 　 　 　 　 　

4 송 동 921-6 주택 블럭스 트 32.5m2 춘식 　 　 　 　

　 " " 건물 블럭스 트 10.5m2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주택 블럭스 트 20.16m2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행나무 주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골단초 주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매화 주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미 주2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감나무 주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석류나무 주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화단 　 식2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나무 타수 주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문 철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담 블 5m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담 조립식 14m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마당포 　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주택 블 68.7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창고 블럭스 트 15.3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담 블 36.4m 　 　 　 　 신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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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 지장 신풍동 월명 산 간 도로개( A~ )□

순
소

물건
종류

조
규격

적또는
수량

소
소

리
비 고

성 주 소
성 리

내

5 송 동 921-65 주택 블 57.1m2 산시 　 　 　 신규

　 " " 창고 블럭스 트 3.3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창고 블럭스 트 2.3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창고 블럭스 트 16.8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화 실 블럭스 트 1.5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스 트 9.1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담 블 28m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마당포 콘크리트 86.1m2 　 　 　 　 신규

6 신 동 909-12 다 실 블럭스 트 8m2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창고 블럭스 트 12m2 　 　 　 　 　

　 " " 주택 블 56.6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주택 블 31.0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화 실 블럭스 트 3.5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화 실 블럭스 트 5.6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마당포 콘크리트 62.8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담 블 19m 　 　 　 　 신규

7 신 동 909-11 주택 블 59.2m2 상 　 　 　 신규

　 " " 창고 슬라브 15.6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창고 슬라브 7.6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화 실 슬라브 5.6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마당포 콘크리트 46.5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담 블 30.4m 　 　 　 　 신규

8 신 동 909-42 주택 돌 스 트 41.4m2 홍근 　 　 　 신규

　 　 　 주택 블럭스 트 21.0m2 　 　 　 　 　

　 　 　 수 계량 　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　 　 마당포 　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　 　 　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　 　 주택 조적 슬라브 81.7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화 실 블럭스 트 0.9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계단 콘크리트 식1 　 　 　 　 신규

　 " " 담 블 22.4m 　 　 　 　 신규

9 신 동 909-57 주택 탕 블럭칼라시트 22.5m2 철 　 　 　 　

　 　 　 콘크리트 식1 　 　 　 　 　

　 　 　 나무 무화과 주1 　 　 　 　 　

　 　 　 나무 감나무 주1 　 　 　 　 　

　 　 　 주택 블 함스 82.9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　 　 함석스 트 12.2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　 　 함석스 트 10.0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　 　 마당포 콘크리트 65.6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　 　 담 블 12.3m 　 　 　 　 신규

10 신 동 909-32 주택 블럭스 트 16.5m2 산시 　 　 　 　

　 　 　 창고 화 실 블럭스 트 8.0m2 　 　 　 　 　

　 　 　 주택 블럭스 트 16.5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　 　 스 트 7.1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　 　 스 트 5.5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　 　 마당포 콘크리트 63.8m2 　 　 　 　 신규

　 　 　 담 블 16.0m 　 　 　 　 신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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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 지장 소도 도로개( )□

순 적
( )㎡

시계
( )㎡

비고
주 내

1 제 138-7 190 5 농촌공사 산시 평 동 56

2 제 796-1 15,951 133 건( )

3 제 132 전 274 251 산시

4 제 131-2 32 32 〃

5 제 123-5 전 274 274 〃

6 제 139-21 272 272 무( )

7 제 139-19 전 167 167 〃

8 제 108-15 567 567 〃

9 제 108-17 605 605 〃

10 제 108-19 55 55 〃

11 제 387-4 전 44 44 〃

12 제 392-1 전 193 193 〃

13 제 389-5 72 72 〃

14 제 391-4 229 229 〃

15 제 395-3 65 65 〃

16 제 391-6 1 1 〃

17 제 395-4 31 31 〃

18 제 397-3 전 176 176 〃

19 제 397-2 17 7 〃

20 제 398-1 1 1 정태 제 49

21 제 396-2 255 1 산시

22 제 396-5 26 26 전 제 361

23 제 399-4 전 328 328 산시

24 제 399-5 전 126 126 〃

25 제 368-1 118 118 〃

26 제 364-1 전 18 18 〃

27 제 365-3 전 386 386 〃

28 제 363-10 전 504 504 〃

29 제 412-3 전 229 229 〃

30 제 413-6 111 111 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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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 토지 소도 도로개( )□

순 적
( )㎡

시계
( )㎡

비고
주 내

31 제 411-43 전 32 32 산시

32 제 413-8 전 54 54 〃

33 제 411-28 12 12 산시

34 제 411-29 전 222 222 〃

35 제 411-38 전 241 241 〃

36 제 411-31 25 25 〃

37 제 411-41 33 33 〃

38 제 411-37 전 27 27 〃

39 제 411-33 17 17 〃

40 제 411-22 152 152 〃

41 제 411-35 전 88 88 〃

42 제 411-40 19 19 〃

43 제 418-8 182 182 〃

44 제 417-9 86 86 〃

45 제 418-10 2 2 청( )

46 제 417-17 전 140 140 산시

47 제 417-19 전 2 2 〃

48 제 416-7 전 108 108 〃

49 제 415-1 전 312 312 〃

50 제 416-9 전 90 90 〃

51 제 414-4 답 286 286 〃

52 제 469-16 4 4 〃

53 제 686-1 전 86 86 〃

54 제 687-7 답 94 94 〃

55 제 687-8 답 552 192 〃

56 제 686-2 전 174 174 〃

57 제 687-9 답 127 49 〃

58 제 469-17 73 73 산시 1

59 제 682-17 답 116 116 수 산시1 ( )

60 제 685-6 전 548 548 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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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 지장 소도 도로개( )□

순 물건
종

조
규격

적 또는
수량

주
내

1 제 132 전 건물 조 식판넬 19.20㎡

2 제 132 전 건물 조 식판넬 20.40㎡

3 제 132 전 담 블럭 41.99㎡

4 제 131-2 건물 스 트 0.35㎡

5 제 131-2 담 블럭 16.4㎡

6 제 395-3 건물 스 트 23.60㎡

7 제 395-3 담 블럭 1.32㎡

8 제 395-3 문 철 1EA

9 제 399-4 전 담 블럭 6.96㎡

10 제 396-3 건물 스 트 2.84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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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고시 제2009-38

고 시

○ 시계 시 공원사업에 하여 계 에 한( ) 제 조에 거88

실시계 가하고, 같 제 조 규정에 하여 다 과 같 고시하91

○ 계 는 산시청 시계 과 에 비 하고 해 계 에게( 450-4447)

보 니다.

2009. 4 . .

산 시

사업시행 산시 곡동 원1. : 286-9

사업 종 적 규2. ,

시
결 실시계

비 고

도시근린공원
양시

술( )
139,157㎡ 51,056㎡

계

사업시행3.

가 사업시행자 주소 산시 동 시청로. : 8 조촌동( 888 )

나 사업시행자 명 산시장 체 과. : ( )

사업 착수 정 공 정4. : 2009. 06. ~ 2012. 12. 31.

수 또는 사 할 등 조 조 참조5. :

공공시 등 양 에 한 사항 해당 없6. :

계 게 실 생략7.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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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또는 용 토지 지장□

순
재지 지

지
지

( )㎡

편

( )㎡

리
비고

주 주 리내

1 나운동
1493

-32
도 79 79 림수산 과천시 문 88 무상귀

2 지곡동 271-2 136 136 산시 산시 동 8

3 지곡동 271-5 186 186 산시 산시 동 8

4 지곡동 275-1 답 915 915 산시 산시 동 8

5 지곡동 275-2 답 2,406 2,406 산시 산시 동 8

6 지곡동 275-4 답 222 222 산시 산시 동 8

7 지곡동 276-1 277 277 산시 산시 동 8

8 지곡동 277-1 답 1,385 1,385 산시 산시 동 8

9 지곡동 278 답 1,762 1,762 산시 산시 동 8

10 지곡동 279 답 982 982 산시 산시 동 8

11 지곡동 280 답 2,460 2,460 산시 산시 동 8

12 지곡동 281 185 185 산시 산시 동 8

13 지곡동 282 답 1,851 1,851 산시 산시 동 8

14 지곡동 283 답 621 621 산시 산시 동 8

15 지곡동 284 답 2,192 2,192 산시 산시 동 8

16 지곡동 284-1 답 549 549 산시 산시 동 8

17 지곡동 284-2 1,140 1,140 산시 산시 동 8

18 지곡동 284-3 175 175 산시 산시 동 8

19 지곡동 285 595 595 산시 산시 동 8

20 지곡동 285-2 274 274 산시 산시 동 8

21 지곡동 285-4 1,355 1,355 재 과천시 문 88 무상귀

22 지곡동 285-5 711 711 산시 산시 동 8

23 지곡동
285-1

6
417 417 산시 산시 동 8

24 지곡동
285-1

7
582 582 산시 산시 동 8

25 지곡동
285-1

8
140 140 산시 산시 동 8

26 지곡동
285-2

0
360 360 산시 산시 동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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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
재지 지

지
지

( )㎡

편

( )㎡

리

비고

주 주
리

내

27 지곡동 285-21 395 395 재 과천시 문 88 무상귀

28 지곡동 285-22 답 238 238 산시 산시 동 8

29 지곡동 285-35 도 7 7 해양 과천시 문 88 무상귀

30 지곡동 285-36 도 12 12 재 과천시 문 88 무상귀

31 지곡동 285-45 도 17 17 해양 과천시 문 88 무상귀

32 지곡동 285-46 도 224 224 해양 과천시 문 88 무상귀

33 지곡동 285-47 1,364 1,364 산시 산시 동 8

34 지곡동 285-48 79 79 재 과천시 문 88 무상귀

35 지곡동 285-49 도 352 352 해양 과천시 문 88 무상귀

36 지곡동 285-50 도 142 142 해양 과천시 문 88 무상귀

37 지곡동 285-51 도 801 801 해양 과천시 문 88 무상귀

38 지곡동 285-52 259 259 산시 산시 동 8

39 지곡동 286-4 15 15
산시 산시 동 8 3/4

귀 산시 야 리567 수1/4( )

40 지곡동 286-6 416 416 연 산시나운동803-2
문행찬 산시

나운동527 근 당
수

고병탁 산시미룡
동213 근 당

41 지곡동 286-8 5,422 5,422
산시 산시 동 8 3/4

귀 산시 야 리567 수1/4( )

42 지곡동 286-9 277 277 산시 산시 동 8

43 지곡동 286-10 5,859 5,859 산시 산시 동 8

44 지곡동 286-11 891 891 산시 산시 동 8

45 지곡동 286-12 2,316 2,316
상 산시수 동69-2 수1/4( )

산시 산시 동 8 3/4

46 지곡동 286-13 1,910 1,910 산시 산시 동 8

47 지곡동 288 묘 824 824 재 과천시 문 88 무상귀

48 지곡동 288-1 묘 51 51 재 과천시 문 88 무상귀

49 지곡동 288-2 묘 77 77 재 과천시 문 88 무상귀

50 지곡동 483-2 도 80 80 림수산 과천시 문 88 무상귀

51 지곡동 286 1,864 1,864

상 산시수 동 수1/4( )

귀 산시 야 리567 수1/4( )

산시 산시 동 8 1/2

52 지곡동 286-14 760 760

상 산시수 동69-2 미경
산시문
동26

피보
리

약
수1/4( )

귀 산시 야 리567 수1/4( )

산시 산시 동 8 1/2

53 지곡동 286-5 4,341 4,341 산시 산시 동 8

54 지곡동 287 95 95 재 과천시 문 88 무상귀

55 지곡동 287-1 11 11 재 과천시 문 88 무상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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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고시 제2009-39

고 시

○ 시계 시 체 시 사업에 하여( ) 계 에 한 제 조86

에 거 시계 시 사업 사업시행 정 같 제 조에 거 실시계, 88

가하고, 같 제 조 제 조 규정에 하여 다 과 같 고시하86 91

○ 계 는 산시청 시계 과 에 비 하고( 450-4447)

해 계 에게 보 니다.

2009. 4. .
산 시

사업시행 미룡동 필1. : 612-19 5

사업 종 적 규2. ,

사업시행3.

가 사업시행 주. : 산시 나 동 차4 @ 303/1001

나 사업시행 나라골프연습 한 수. :

사업 착수 정 공 정4. : 2009. 4. ~ 2011. 4. 30

수 또는 사 할 물 조 조 참조5. :

공공시 등 양 에 한 사항 해당없6. :

계 게 실 생략7. :

시
결정조 실시계

비 고
적 적

체 시 골프연습
612-19

필5
29,117

612-19
필5

29,117

계 29,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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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또는 수 할 물 조□

단 :㎡

적 상

비고

시 동 적 편 주
내

1 산시 - 미룡동 612-19 야 1,282 432 나 동 155-10 강

2 〃 - 〃 656-2 야 7,344 7,344

동

동 502
원 (½)

나 동 155-6 한 수(½)

3 〃 - 〃 산57-2 야 7,240 7,240 나 동 155-6 한 수

4 〃 - 〃 산59-1 야 12,397 12,397 나 동 155-6 한 수

5 〃 - 〃 656 전 1,000 1,000 나 동 155-6 한 수

6 〃 - 〃 657 전 704 704 나 동 155-6 한 수

계 필6 29,967 29,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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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

【 】 「

」 「 」

산 시

도시계 시 도 변경결1. ( )

○

산 도시계 시 도 변경결 도 실 생략2. ( ) :

3. 산 도시계 시 도 변경결 지 도 실 생략 끝( ) : 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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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고시 2009 - 41

산 시

지방 자송달용 지방 보통신망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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․

․

․

․ ․

․ ․

※ 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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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 공고 제 호2009-852

공 고

군산시 공인조례 제 조 규정에 의하여 신조공인6 을 동 조례 제 조의 규9

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군 산 시 장



제 호 시 보 목319 2009. 4. 30( )

- 38 -

공고 2009-866

노 인 에 한 공고

도로법 조의 규 에 의하여 도로 노 을 다음과 같이 인 하 음을17

공고합니다.

년 월 일2009 4 28

군 산 시 장

①

종류

②

노 명

노③

번

④ ⑤

종

⑥총연장

km

요⑦ 경

과지

용⑧

구 간

연 장

km

용⑨

구 간

연 장

km

⑩

비고

군도
임피~

수

군산시

군도

18

임피면

축산리

176-4

수면

마룡리

938

5.1
수면

농공단지
5.1

구,

지방도

711

폐지

노

북도

승인

(09.4.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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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

」

․ ․

〔 〕․ ․

〃․

․

▶

▶

▶ ⇒ ⇒ ⇒ ⇒

▶ ⇒

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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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

별[ 2]

동 에 하는 사무․ ․

～

～

별[ 2]

동 에 하는 사무․ ․

～

～

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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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고 2009-870

산시 지방공 원 징계양 에 한 규칙 일부개 규칙안 입법 고

․

❍

m

【 】➭

▶ ․

※ ․

▶ ․



제 호 시 보 목319 2009. 4. 30( )

- 45 -

m 【➭ 】

m ․ 【 】➭

m 【 】➭

▶ ․

▶ ․ ․

▶ ․

m 【 】➭

▶

▶

▶

개 규 안 별 첨: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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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지방공 원 징계양 에 한 규칙

일부개 규칙안

➂

ㆍ

ㆍ

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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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

①

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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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

ㆍ

※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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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」

「 」

ㆍ

ㆍ

「 」



제 호 시 보 목319 2009. 4. 30( )

- 52 -



제 호 시 보 목319 2009. 4. 30( )

- 53 -

․

행 개 안

①

②

③

①

․

②

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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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ㆍ

ㆍ

ㆍ

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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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①

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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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①

②

～

①

「

」

「

」

②

①

②

～

①

「 」

「

」

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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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①

②

③

①

②

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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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

〔 〕

․

․

․ ․

․ ․

․

․

․

․

․

․

․

․

․

․

․

․

․

※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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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안

ㆍ

ㆍ

ㆍ

ㆍ

※ 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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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※ ․ ․

․ ․ ․ ․

․

․

․ ․ ․

․

․
․ ․

ㆍ

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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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
○

○

○

○

․

․

․

․

「 」

「 」

ㆍ

ㆍ

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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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개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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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고 제 호2009 - 871

산시 시세 조 개정조 안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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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무원 행동강 개 규

산시 공무원 행동강 다 과 같 개 한다.

지 지 민 원 운1 “ ” “「

에 한 한다.」

각 직무 라 함 직무2 1 ““ ” ” ““ ”

란 사 사 개 개” “ ” “ ( )” “ ” “ ”私人

하고 같 가 규 에 한 에, “ 4 ” “ 4 ”

신청 에 거나 신청하는 거나 한다“ ” “ ” .

나 직 또는 또는2 1 “ ” “

직 같 다 감사 감사 같 라” , “ ” “ ( ) ,監査

재결결 검 감 시험사 재 재결 결 검“ ” “ ( ), ,裁決․ ․ ․ ․ ․ ․ ․

감 시험 사 재 직 직( ), ( ), , , , ” “ ” “檢正 鑑定

라 하고 같 아 다 과 같 신 한다” .

아 책사업 등 결 또는 집행 또는 직. ․

는 개 또는 단체

각 직무 공무원 라 함 직무2 2 ““ ” ” “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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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란 직 또는 또는” ” “ ” “

직 공무원 또는 는 경우에는” “ (

그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말한다 공무원) ” “ (

또는 는 경우에는 그 업무 담당하

는 공무원 말한다 한다) ” .

다 사무 하 같 라 앙행2 2 “ ” “ ” , “

등 시 한다” “ ” .

거래 행과 거래 행과 하게2 3 “ ” “ ” , “ ” “

가 숙 원 가 숙 원” “ ” “ , , ,․ ․ ․

한다” .

항 규에 지시 하거나 알 청탁 등4 1 “ , ” “․

또는 타 당한 하여 해하는 하게” “ ” “

해 는 한 경우에는 하 에는 당해 그” “ ” “ ” “ ” “ ”

아니할 수 다 아니하거나 에 라 지 공무원 행동강“ ” “ 23

에 한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하 행동강 책 라 한다 과( “ ” )

상담할 수 다 한다” .

항 항 규 에 한 지시 행에도 하고4 2 “ 1 ”

항에 라 지시 행하지 아니하 는 도 계 복“ 1 ” “ ” “ ”

산시 하 시 라 한다 에게 보고하거나 규 에“ ( “ ” ) 23

하여 지 공무원행동강 에 한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하(

행동강 책 라 한다 행동강 책 한다“ ” )” “ ” .

항 항 규 에 한 항 나 항에 라4 3 “ 2 ” “ 1 2 ”

상담 상담 청 시 지시내 당여 사하“ ” “ ” “ ․

여 지시내 취 또는 변경 필 하다고 는 경우에는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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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시내 하여 지시 취 하거나 변경할 필“ 가 다고

하고 같 항에 단 다 과 같 신 한다” .

다만 지시 내 하는 과 에 당한 지시 한 상 가 스,

스 그 지시 취 하거나 변경하 에는 시 에게 보고하지 아

니할 수 다.

항 단 항 또는 항 규 에 한 항에4 4 “ 2 3 ” “ 3

는 경우에는 지시 취 변경 지시” “ ” “․

취 변경하는 하고 같 항 후단 해하는 지시에 하여” , “․

항 규 에 한 행에도 하고 해 는 지시 항1 ” “ 1

에 라 행하지 않았는 도 상 에 하여는 상 에게” “ ” “

는 한다” .

항 다 과 같 한다5 1 .

공무원 신 수행하는 직무가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①

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 피 여 등에 하여 직근 상 또

는 행동강 책 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.

한 직무수행에 향 지 아니한다고 단하여 하는 단순

민원업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신 신 직계 비 우 우 직계 비1. , ,․ ․

해 직 는 경우

내 민 에 말한다 하2. 4 ( 767 .「 」

같다 직무 경우)

신 내에 재직하 단체 또는 그 단체 리3. 2

직무 경우

그 에 시 공 한 직무수행 어 운 계에 다고 한4.

가 직무 경우

항 본문 항 규 에 한 항에 라 당5 2 “ 1 ” “ 1 ”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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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해당 단 는 단 하 같 항 단” “ ” “ ” “ ” ,

당해 각각 그 한다“ ” “ ” .

항 항 규 에 한 항에 라 한다5 3 “ 2 ” “ 2 ” .

수행함에 어 수행할 학연 학연6 “ ” “ ” “ ” “ ”․

주어 는 아닌 다 주거나 특 차별하여 는 아니 다“ ” “ ”

한다.

공무 동 공무 동7 “ ” “ ” “ ” “ ”

사 함 사 하여 재 상 재산상 가하여 는“ ” “ ” “ ” “ ” “

아니 다 는 아니 다 한다” “ ” .

항 또는 나 하고 같 항8 1 “ ” “ ” 2

항 규 에 한 항에 라 한다“ 1 ” “ 1 ” .

항 사에 하여 사에 사업무 담당하는9 1 “ ” “ ” “

사업무 담당 하게 하여 는 아니 다 하도 해” “ ” “ ” “

는 아니 다 하고 같 항 개 하여 는 아니 다” , 2 “ ”

개 해 는 아니 다 한다“ ” .

항 직 직 직 하여 는 해 는10 1 “ ” “ ” “ ” “ ”

하고 같 항 삭 한다, 2 .

다 과 같 신 한다10 2 .

직 사 지 공무원 직무 어나 사10 ( )

하여 시 나 직 공 게시하는 등․

하거나 하게 해 는 아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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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 해하는 해 는 하여 는 해 는11 1 “ ” “ ” , “ ” “ ”

하고 같 항 직무 또는 지, 2 “ 2 2「 」

규 에 한 직무 나 지 민 원” “ 「

운 에 한 에 아니 다 아니 다2 3 ” “ ” “ ”」

한다.

항 직무수행과 하여 직무수행 가12 1 “ ” “ ” “

동산 가 동산 하여 는 아니 다 해 는” “ , ” , “ ” “․

아니 다 한다” .

항 본문 항 규 과 항과 하고 같 항12 2 “ 1 ” “ 1 ” ,

단 등에게 공개 는 에게 공개 공개“ ” “ ” “

지 한 간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다” “ ” .

항공 청사 사건 등 공 물 항공 등 공13 “ ” “․ ․ ․

물과 산 사 공 는 항공마 리지 립포 트 등 가 비,

스 사 수 하여 는 아니 다 사 수 해 는 아니 다” “ ” “ ”․ ․

한다.

항 각 본문 동산 물14 1 “ ” “ ,․ ․

동산 물 아니 다 아니 다 같 항 각, ” “ ” “ ”

단 각 에 각 어느 하나에 한다“ 1 ” “ ” .

항 다 과 같 하 같 항 등 하14 1 2 , 5 “

여 등 한다” “ ” .

통상 에 공 는 식물 또는 편2.

항 각 단 각 에 각 어느14 2 “ 1 ” “

하나에 하고 같 항 본문 또는 나” , 3 “ ” “ ”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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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 그 당시 당시 하 같 항 단” “ ” “ ” “ ” ,

다 과 같 한다.

다만 항 각 항 각 어느 하나에 해당 는 경우는, 1 2

한다.

항 비 비 항 내지 항 규14 4 “ ” “ ” “ 1 3․ ․

에 하여 항 항 지 규 에 라 한다” “ 1 3 ” .

다 과 같 신 한다14 2 .

등 주는 행 지 공무원 항에 라14 2( ) 14 2

신 등 는 것 지 공무원에게 등

공해 는 아니 다 다만 항 각 에 한 경우는. 14 2

한다.

등 등 하고 같 항 다15 “ ” “ ” 1

과 같 한다.

공무원 가 고 미나 공청 심포지엄, , , , ,①

과 등에 강 강연 심사 평가 문, , , , , , , ,

결 등 하 강 등 라 한다 할 에는 미리 강( “ ” )․ ․

등 청 청 사 시 가 별지 식, , , 2

에 하여 시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 등 청. , ․

가 가나 지 단체 그 포함한다 경우에는 그( )

러하지 아니하다.

항 항 규 에 한 강 등 행하는 경우에15 2 “ 1 ”

항에 라 강 등 할 강 강“ 1 ” “ ” “․

하 같 항 삭 한다” , 3 .․

차 지 차 지 하고 같 항 본16 “ ” “ ”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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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직무 내 한다 하 에 같다“ (4 . )

직무 내 한다 하 에” “ (4 .

같다 또는 직무 공무원에게 차 하거나 빌리거나 빌 주어) ” “ ” “

는 아니 거래 행과 거래 행과” “ ” “ ” “ ” “

하게 아니 다 아니 다 한다” “ ” “ ” .

항 단 실 거래 비 보 에 한 규16 1 “ 2

에 한 실 거래 비 보 에 한 에” “ 2「 」

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빌리는 경우는” “ ” “

한다 한다” .

항 본문 규 에도 본문에도 직무16 2 “ ” “ ” “

차 하거나 직무 또는 직무 공무원에게 빌” “

리거나 빌 주는 것과 여 고 하는 여 는 한” “ ” “ ”

다.

항 각 본문 직무 또는 직무17 1 “ ” “

나 통지하여 는 알 는 하 같 항 각” “ ” “ ” ,

단 각 에 각 어느 하나에 그러하지 아“ 1 ” “ ” “

니하다 경 사 알릴 수 다 한다” “ ” .

항 각각 다 과 같 한다17 1 3 4 .

신문 또는 에 직원에게만 열람 허 는 내 통3. 2․

신망 등 통한 통지

공무원 신 단체 단체 등 원에 한 통지4. ․

항 각 본문 경 등 경 등17 2 “ ” “ ”

아니 다 아니 다 하고 같 항 각 단“ ” “ ” ,

각 에 각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“ 1 ” “ ”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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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다 경우는 한다 한다” “ ” .

항 간에 간에 하고 같 항17 2 1 “ ” “ ” , 2

등 등에 한다“ ” “ ” .

여 여 하고 같 항18 “ ” “ ” , 1

수행함에 어 수행하 여 가 하는 지가“ ” “ ” “ ” “ ”

아니한 경우에는 아니할 에는 한다“ ” “ ” .

신고 신고 하고 같19 “ ” “ ” ,

항 알게 에는 알게 었 에는 가청 원1 “ ” “ ” “

민 원 한다” “ ” .

항 항 규 에 라 항에 라 시하여19 2 “ 1 ” “ 1 ” “

야 한다 체 시하여야 한다 하고 같 항” “ ” , 3

항 규 에 하여 항에 라 하 같 항“ 1 ” “ 1 ” , 4

항 규 에 하여 항에 라 당해 해당 한“ 1 ” “ 1 ” “ ” “ ”

다.

항 규 에 한 항에20 “ 19 4 ” “ 19 4 ”

공무원에 하여 징계 공무원 징계하는 한다“ ” “ ” .

항 단 항 규 에 는21 1 “ 17 2 ” “ 17 2

항 하여 공 또는 나” “ ” “ ” “ ” “ ”

하고 같 항 후단 당해 그 한다, “ ” “ ” .

항 항 규 에 하여 항에 라 는21 2 “ 1 ” “ 1 ” “

경우에는 에는 한다” “ ” .

항 실시하여야 하여야 하고 같 항22 1 “ ” “ ” ,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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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신규 시 강 공무원 신규 할 강“ ” “ ”

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“ ” “ ” .

항 누 하여 는 누 해 는 한다23 3 “ ” “ ” .

시행 강 한 날 시행한다1 ( ) .

강 시행 당시 항 단 에 라 허2 ( ) 15 1

가 강 등 경우에도 강 시행 후에 하는․

것 는 에 라 신고하여야 한다15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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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시 공무원행동강 산시 공무원 행동강

제 총1 제 총1

제 조 적 강1 ( ) 패 제 조8

공무원 행동강 에 하여 산시공무원

하 공무원 라 한다 수하여야( " " )

할 행동 규정함 적 한다.

제 조 적1 ( ) --------- 패「

민 원 에 한

」 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 조 정2 ( ) 강 에 사 하는 어

정 는 다 과 같다.

1. 무 라 함" " 공무원

업무 는 다 각 어

느하나에 해당하는 개 공무원( 사

에 는 경 에는 개 본

다 또는 단체 말한다) .

가 민원사무처 에 한 시행.　 『

제 조제 항제2 2 1』 제4 규정에

한 민원사무 신청 에 거나 신청하

는 것 한 개 또는 단체

나 가허가 등 취 업정 과. , ,　 ․

징 또는 과태료 과 등 접

또는 는 개 또는 단체

　다. 감사 감 검사 단 행정· · · ·

등 상 개 또는 단체

라.　 결 결 정 검 정 감 정 시 험․ ․ ․ ․ ․

사 정 조 정․ ․ 등 접

또는 는 개 또는 단체

사 생략.~ .( )　

신< >

제 조 정2 ( ) 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.

1. 무 란" " 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(------사 ( )-私人

-------------------- 개 -

------------------.

가. -------------------------　

------------------------제 에4

--------신청하는 거나 ---

----------------------

나. -------------------------　

-------------------------

또는 접적 ---------

　다. 감사( )監査 -----------------·

----------------------

라.　 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( ), , ( ), ( ),裁決 檢定 鑑定 ,

사정( ),査定 조정, ---- 접적

------------------------

사.~ .　 행과 동( )

아. 정책사업 등 결정 또는 집행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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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무 공무원 라 함" " 공무원

무수행과 하여 접 또는

는 다 공무원(

또는 는 경 에는 그

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말한다)

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공무원 말한다.

가 나 생략.~ . ( )　

다 사무 탁하는 경 그 사무.　 ․

탁하는․ 공무원 ․

탁 는 공무원

라 그.　 앙행정 등 정

하는 공무원

3. 물 라 함 가없 가가 시" " (

가격 또는 거래 행과 비 하여 저

하게 낮 경 포함한다) 제공 는 물

또는 가 숙․ ․ 원 ․ 그

에 에 하는 것 말한다.

생략4. ( )

또는 접적 는

개 또는 단체

2. 무 공무원 란" " -------

------------------- 또는

접적 -----공무원(

또는 는 경 에는

그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

말한다) 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.

가 나.~ .　 행과 동( )

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　

----------------------사무 --

---------

라. ----- 시 ---------------

-------

3.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 거래 행과 ----- 저히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 가 숙, , 원 ,

---------------------.

행과 동4. ( )

제 조 적 생략3 ( ) ( ) 제 조 적 행과 동3 ( ) ( )

제 공정한 무수행2 제 공정한 무수행2

제 조 공정한 무수행 저해하는 시4 (

에 한 처 공무원 상 가) ① 규

에 시 하거나 알 청탁 등, ․

공정한 무수행 저히 저해하는 시

한 경 에는 그 사 당해 상 에

게 하고 시에 아니할 수

다.

제 조 공정한 무수행 저해하는 시4 (

에 한 처 ) ------------①

또는 타 당한 하여 ---

------------ 저하게 해 는 ---

-- 하 에는 -------- 그 ---

---------------------- 아니하거

나 제 조에 라 정23 공무원 행동강

에 한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하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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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“ 강 책 라 한다 과 상담할 수” )

다.

②제 항 규정에 한 시 행에1

하고 같 시가 계 에는

시 산시 하 시 라 한다 에( " " )

게 보고하거나 제 조23 규정에 하여

정 공무원행동강 에 한 업무

담당하는 공무원 하 행동강 책( " "

라 한다)과 상담하여야 한다.

②제 항에 라 시 행하 아니1

하 는 ------- 복 -----

--- 행동강 책 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.

③제 항 규정에 한 상담2 행

동강 책 시 시내 ․

당여 조사하여 시내 취

또는 경 필 하다고 정 는 경

에는 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단 신< >

③제 항 나 제 항에 라 상담 청1 2

--------------- 시내

하여 시 취 하거나 경할 필 가

다고 정 -------------- 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다만 시 내 하는 과정에,

당한 시 한 상 가 스스 그

시 취 하거나 경하 에는

시 에게 보고하 아니할 수 다.

④제 항 또는 제 항 규정에 한2 3 보고

시 필 하다고 정 는 경

에는 시 취 경· 등 적절한 조

하여야 한다 경 공정한 무.

수행 저해하는 시에 하여 제 항1

규정에 한 행에 하고 같

시 복하는상 에 하여는징

계 등 필 한 조 할 수 다.

④제 항에3 --------------- -

--------------- 정 시

취 경하는· --------------- 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 해 는 시 제 항에 라1

행하 않았는 ---------- -

---------------- 상 에게는 -

----------------------.

생략( )⑤ 행과 동( )⑤

제 조 해 계 무 피5 ( ) ①공무원

신 수행하는 무가 신 해

거나 촌 내 족 민 제4 ( 76

조7 규정에 한 족 말한다 하.

같다 무 에 해당 어) 공정한

무수행 어 다고 판단 는 경 에

는 당해 무 피여 등에 하여

제 조 해 계 무 피5 ( ) ①공무원

신 수행하는 무가 다 각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그

무 피 여 등에 하여 근 상

또는 행동강 책 과 상담한

처 하여야 한다 다만 시 공정한.

무수행에 향 아니한다고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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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상 또는 행동강 책 과 상

담한 처 하여야 한다.

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 경 에

는 그러하 아니하다.

신 신 계 존 비1. , ,․

계 존 비 전적․

해 접적 는 경

촌 내 족 민 제 조에2. 4 ( 767「 」

족 말한다 하 같다 무. )

경

신 년 내에 하 단체3. 2

또는 그 단체 무

경

그 에 시 공정한 무수행4.

어 계에 다고 정한 가

무 경

②제 항 규정에 한1 상담 청

근상 또는 행동강 책 당

해 공무원 그 무 계 수행하는

것 적절하 아니하다고 판단 는 경

에는 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.

만 근상 가 그 한 안에,

당해 공무원 무 시적

정할 수 는 경 에는 당해 무

정하고 시 에게 보고하 아니할 수

다.

②제 항에 라1 --------------- -

-------------------------해당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 판단 -

-------------------------. --

- , ------------------------

그 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 그 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.

③제 항 규정에 한2 보고 시

무가 공정하게 처 수

하는 등 필 한 조 하

여야 한다.

③제 항에 라2 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.

제 조 특 제 공무원 무6 ( ) 수

행함에 어 연 연· ·학연 등

특정 에게 특 주어 는 아니 다.

제 조 특 제6 ( ) ------------ 수

행할 ----------학연종․ ------

---------------- 주거나 특정

차 하여 는 아니 다.

제 조 산 적 사 공무원7 ( )

여비 업무추 비 등· 공무 동 한 산

제 조 산 적 사7 ( ) -----

------------ 공무 동 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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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사 함 산시

정상 해 가하여 는 아니 다.

---- 적 ---- 사 하여 -----

-- 산상 ---- 는 아니 다.

제 조 정 등 당한 에 한 처8 (

공무원) ① 정 또는 정당 등

당한 무수행 강 거나

청탁 경 에는 시 에게 보고하

거나 행동강 책 과 상담한 처 하

여야 한다.

제 조 정 등 당한 에 한 처8 (

) -------① 정 나 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.

②제 항 규정에 한1 보고 시

나 상담 한 행동강 책 당

해 공무원 공정한 무수행 할 수

적절한 조 하여야 한다.

②제 항에 라1 --------------- 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 조 사청탁 등 공무원9 ( ) ①

신 승 전보 등·․ ․ 사에 하여

당한 향 미 하여 타

하여 사업무 담당하는 에게 청탁

하게 하여 는 아니 다.

제 조 사청탁 등9 ( ) -------①

----------------------- 사에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 사업무 담당 -----------

--하 해 는 아니 다.

공무원 하여 다 공무②

원 승 전보 등 사에 당하게․ ․

개 하여 는 아니 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②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개 해 는 아니 다.

제 당 수수 등3 제 당 수수 등3

제 조 개 등 공무원10 ( ) ①

하여 당한 얻거나

타 당한 얻 하여 는 아

니 다.

공무원 또는 타 당한②

하여 산시 또는 신

등 하게 하여 는 아니 다.

제 조 개 등10 ( ) -------①

접 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 해 는 ---

--- .

삭제( )

신( ) 제 조 사적 공무10 2( )

원 무 어나 사적

하여 시 나 공 게시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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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등 하거나 하

게 해 는 아니 다.

제 조 알 청탁 등 공무원11 ( · ) ①

또는 타 당한 하여

다 공무원 공정한 무수행 저해하

는 알 청탁 등․ 하여 는 아니 다.

제 조 알 청탁 등11 ( · ) ------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 해 는

------------- 해 는 --------.

공무원 무수행과 하여②

또는 타 당한 하여 무

다 무 또는 패『

제 조제2 3』 규정에 한 공

에게 개하여 는 아니 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②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 무 나 「 패

민 원 에 한

제 조제 에2 3」 ----- ---

------------ 아니 다.

제 조 무 정보 한 거래 등12 (

제한 공무원) ① 무수행과 하

여 알게 정보 하여 가 ․

동산 등과 산상 거래 또는 투

하거나 타 에게 그러한 정보 제공

하여 산상 거래 또는 투 돕는 행

하여 는 아니 다.

제 조 무 정보 한 거래 등12 (

제한) ----------① 무수행

--------------------- 가 ,

동산 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 해 는 아니 다.

②제 항 규정과1 어 시계 ․

시개 건 적업무 등 담당하거나․ ․

하는 공무원 당해업무에 종사하

아니하 결정 년간 제한2

간 한다 다만 당해업무. ,

정보가 등에게 공개 는 경 에는

공개 제한 간 적 한다.

생략( )③

②제 항과1 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. ----, --------------

------ 에게 공개 -------

그러하 아니하다.

행과 동( )③

제 조 공 물 사적 사 수13 ( )․

공무원 차량․ ․항공 청사 사․ ․ ․

건 등 공 물 정당한 사 없

사적 사 수 하여 는 아니․

다.

제 조13 (공 물 사적 사 수 )ㆍ

----------------항공 등 공 물

과 산 사 제공 는 항공

적 포 트 등 가 비스, - -

--------사 수 해 는 아니 다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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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조 등 는 행 제한14 ( ) ①

공무원 무 전 동산·․

물 또는 향 하 등 라 한다( " " )

아 는 아니 다 다만 다. , 각

에1 해당하는 경 에는 그러하 아니

하다.

생략1. ( )

2. 무수행상 득 한 경 에 한하여

제공 는 간 한 다과식․ 사 신․

등 편 경 생 건 업무 등( ․ ․ ․ ․

․단 담당공무원과 허가민·․

원 업무 근무 공무원 제 )

생략3.~4. ( )

병 난5. · 등 하여 어 처

에 는 공무원 돕 하여 공개

적 제공 는 등

생략6.( )

제 조 등 는 행 제한14 ( ) ①

전----------------- 동산, ,

물 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 아니 다. ----, --- 각

어느 하나에 ----------------

---.

행과 동1. ( )

2. 상적 에 제공

는 식물 또는 편

3.~4. 행과 동( )

5. --------- 등 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

행과 동6. ( )

공무원 무 공무원②

등 아 는 아니 다. 다만 다,

각 1에 해당하는 경 에는 그

러하 아니하다.

생략1.~9. ( )

--------------------------②

------------------- ----, ---

--각 어느 하나 ------------

------------.

행과 같1.~9. ( )

공무원 무 었③ 또는

무 공무원 었 그 당시

무 하여 등 아 는

아니 다. 다만 제 항 제 항 각, 1 2

에 해당하는 경 에는 그러하 아니하1

다.

----------------------③ 나

------------ 사람 당시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. 다만 제 항 각 제 항, 1 2

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는

제 한다.

공무원 또는 계④ 존 비·

제 항 내 제 항 규정에 하여1 3

수 는 등 아니

하 하여야 한다.

-------------------④ 존 비․

- 제 항 제 항 규정에 라1 3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.

신( ) 제 조 등 주는 행14 2( )

공무원 제 조제 항에 라 신14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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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는 것 공

무원에게 등 제공해 는 아니

다 다만 제 조제 항 각 에 정. , 14 2

한 경 는 제 한다.

제 건전한 조 조4 제 건전한 조 조4

제 조 강15 ( 등 신고) ①공무원

가 고 미나공청․ ․ ․ ․

심포 엄 과정 등에 참 하여 강 강․ ․

연 등 하 강 등 라( " "․ ․

한다 월 또는 월 시간 초과하) 3 6

여 하는 경 에는 강 등 청 ․

청사 시 가 제· 2․ ․

식에 하여 시 에게 신고하여야 한

다 다만 다 규정에 하여 허. ,

가 강 등 그러하 아니

하다.

공무원② 제 항 규정에 한 강1

등 행하는 경 에 수 는

가는 강 등 청 가 상적

적 하는 초과하여 는 아니

다.

공무원 제 항 규정에 한 신고1③

상 아닌 강 등 경 에

당 만원 초과하여 강1 50

등 가 경 에는 제 항 본1

문 규정에 라 시 에게 신고하여

야 한다.

제 조15 (---- 등 --) ①공무원

가 고 미나 공청, , ,

심포 엄 과정, , , 등에

강 강연 심사 평가, , , , , ,

문 결 등 하 강 등, ( “ ”ㆍ

라 한다 할 에는 미 강) ․

등 청 청 사 시, , ,

가 제 식에 하여 시2

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, 강 ․

등 청 가 가나 단

체 그 포함한다 경 에는( )

그러하 아니하다.

----② 제 항에 라 강 등1 ․

할 --------------------

-- 강 ․ 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.

삭제( )③

제 조 전16 ( 차 등 공무원) ①

무 촌 내 족 제 한다(4 .

하 조에 같다) 전 차

하거나 동산 무상 여 가가 시(

제 조16 (--- 차 --) ------①

무 촌 내 족 제 한다 하(4 .

조에 같다 또는 무 공무원에게) ---빌

거나 빌 주어 는 아니 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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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격 또는 거래 행과 비 하여

저히 낮 경 포함한다 하 조.

에 같다 여 아 는) 아니 다.

다만, 실 거래 비 보 에 한　

제 조 규정에 한2

상적 조건 전 차 하는

경 에는 그러하 아니하다.

-----------거래 행과 -----

저하게 -----------. --------- -

--------------------아니 다.

--, 실 거래 비 보 에「

한 제 조2」 에 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빌 는

경 는 제 한다.

제 항1② 본문 규정에 하고

득 한 사정 무

전 차 하거나 동산 무상

여 고 하는 공무원 제3

식에 하여 시 에게 신고하여야 한

다.

-----② 본문에 -------------

---- 무 또는 무 공무원에게

전 빌 거나빌 주는것과----- 여

는 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.

제 조 경조사 경조 수수17 (

제한 등 공무원) ① 무 또는

무 공무원에게 경조사 하여 는

아니 다 다만 다. , 각 에1 해당

하는 경 에는 그러하 아니하다.

생략 한1.~2.( )

3. 신문 한·

4. 산시 전 문 시스 전 게시

판 한

제 조 경조사 경조 수수17 (

제한 등) ------① 무 나 ---

--------------------- 알 는

------. ---, ---각 어느 하나에

----------- 경조사 알 수 다.

행과 같1.~2.( )

3. 신문 또는 제 에 원· 2

에게만 열람 허 는 내 신망

등 한

4. 공무원 신 종 단체․

단체 등 원에 한

공무원 경조사 하여 만원5②

초과하는 경조 등 주거나 아 는

아니 다 다만 다. , 각 에1 해당

하는 경 에는 그러하 아니하다.

공무원과1. 족간에 주고 는 경조사

등

공무원 신 종2. 단체․

단체 등에 그 단체 등 정 ․

등 정하는 에 라 제공 는 경조

사 등

-------------------------②

------- 경조 등 ----------

아니 다. -- , -- 각 어느하나에 -

--- 경 는 제 한다.

1. ----- 족 간에 -----------

--------

2. 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

등에 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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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략3.( ) 행과 동3. ( )

제 시 조5 제 시 조5

제 조18 ( 여 에 한 상담 공무원)①

무 수행함에 어 강

여 가 하 아니한 경 에는 행동강

책 과 상담한 처 하여야 한다.

생략( )②

제 조18 ( 여 - ----) ------- -①

--- 수행하 --------- 하는

가 ----- 아니할 에는 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.

행과 동( )②

제 조 행19 ( 신고 누 든)①

공무원 강 한 사실 알

게 에는 당해 공무원 시

나 행동강 책 또는 가청

원 에 신고할 수 다.

제 조 행19 ( 신고 ) ---①

-------------------------- 알게

었 에는 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 민

원 ------------- .

②제 항 규정에 라1 신고하는 는

제 식에 하여 본4

적사항과 내 적시하여

야 한다.

②제 항에 라1 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 체적

제시하여야 한다.

③제 항 규정에 하여1 행

신고 시 과 행동강 책 신

고 과 신고내 에 하여 비 보

하여야 하 신고 신 고에,

아니하 하여야 한다.

③제 항에 라1 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.

행동강 책④ 제 항 규정에1

하여 신고 행 한 당

해 공무원 제출 료

첨 하여 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
-----------------④ 제 항에 라1

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해

당 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.

제 조 징계 등20 ( ) 제 조제 항 규정에19 4

한 보고 시 해당 공무원에

하여 징계 등 필 한 조 할 수 다.

제 조 징계 등20 ( ) 제 조제 항에19 4

----------------------공무원

징계하는 -------------------.

제 조 등 처 제 조21 ( ) 14①

또는 제 조제 항 규정에 는17 2

등 제공 공무원 제공 에게

제 조 등 처21 ( ) ----①

-- 제 조제 항 하여17 2 --------

----- 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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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초과한 또는 수수가

등 시 하여야 한다.

경 당해 공무원 제 식에5

하여 그 비 시 에게 청 할 수

다.

------------ 나 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

--- 그 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.

②제 항 규정에 하여1 하여야

하는 등 실 패 등․ ․

가 거나 그 제공 나 제공 주

알 수 없거나 제공 에게 하

어 사정 는 경 에는 시

시 또는 행동강 책 에게 신고

시 또는 행동 강 책 에게

하여야 한다.

②제 항에 라1 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 에는 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.

생략( )③ 행과 동( )③

제 보6 제 보6

제 조 행동강 책 공무원22 ( ) ①

에 하여 강 수 한 계

수 시행하여야 하 매년· , 1

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조22 ( ) -----------------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 하여야 --- .

사담당과② 공무원 신규 시

강 실시하여야 한다.

-----------② 공무원 신규

할 ------- 하여야 --- .

제 조 행동강 책 정23 ( )

~① 생략( )②

제 조 행동강 책 정23 ( )

~① ② 행과 동( )

행동강 책 강 과 하③

여 상담한 내 에 하여 비 누

하여 는 아니 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③

------------------------ 누

해 는 ------.

생략( )④ 행과 동. ( )④

제 조 행동강 등 생략24 ( ) ( ) 제 조 행동강 등24 ( ) 행과 동( )


